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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4017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

한국일보       발행인  이  준  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 문

  한국일보(hankookilbo.com) 2017년 12월 31일자(캡처시각)「24살 병원女, O

억에 넘어가 병원장과 매일밤…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<17. 12. 31. 17:23 캡처>

<http://www.hankookilbo.com/v/7ec486d5a0a64787998c7aaf074f85ad>

  한국일보는 주식정보제공업체를 광고 하면서「24살 병원女, ㅇ억에 넘어가 병

원장과 매일밤…」이라고 해 마치 병원장과 매일 밤 성매매라도 한 것처럼 선정

적인 제목을 달았다. 

  하지만 이 광고를 클릭하면 간호조무사가 주식 투자로 40억 원을 벌어 잘 살고 

있다는, 믿거나 말거나 식의 내용이다.

  이는 ‘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

안된다’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, ‘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

란,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’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(2)를 위반

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

  

※참고

<http://admanager.co.kr/web/wsinvest3/html06/?media=bananawt32s-nurs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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